
하반기 판례변경에 따른

년2022 SPA형법판례 기출증보판( ) 정오표

방조범 종전판례는인터넷이용자의링크행위만으로는 저작권자의복제권이나공중송신권침해행

위의실행자체를용이하게할수는없다 는이유로 저작재산권저작권자의복제권이나공중송신권

침해의방조행위에해당하지않는다 도 고보았으나 경우에따라방조범이성립할수도있

다고 판례가 변경됨대판 도 전원합의체

주거침입죄 종전판례는 남편이일시부재중간통의목적하에그처의승낙을얻어주거에들어간

경우라도남편의주거에대한지배관리관계는여전히존속한다고봄이옳고사회통념상간통의목적

으로주거에들어오는것은남편의의사에반한다고보여지므로처의승낙이있었다하더라도남편의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은 깨어졌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대판

도 고보았으나 피고인이 의부재중에 의처 과혼외성관계간통를가질목적

으로 이열어준현관출입문을통하여 과 이공동으로거주하는아파트에들어간경우 피고인

이 로부터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주거에 들어갔으므로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간 것이 아니어서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의주거출입이부재중인 의의사에반하는것으로추정되더라도주거침입죄의성립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대판 도 전원합의체 로 판례가 변경됨

총론< Ⅱ권>

년 형법p.143(2021 SPA p.129)

관련판례 번 전면교체6

저작권침해물링크사이트에서침해게시물에연결되는링크를제공하는경우등과같이 링크행위자

가 정범이 공중송신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그러한 침해 게시물 등에 연결되는

링크를 인터넷 사이트에 영리적 계속적으로 게시하는등으로공중의구성원이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장소에서침해게시물에쉽게접근할수있도록하는정도의링크행위를한경우에는침해

게시물을공중의이용에제공하는정범의범죄를용이하게하므로공중송신권침해의방조범이성립

한다 다만 행위자가링크대상이침해게시물등이라는점을명확하게인식하지못한경우에는방조

가성립하지않고 침해게시물등에연결되는링크를영리적 계속적으로제공한정도에이르지않은

경우등과같이방조범의고의또는링크행위와정범의범죄실현사이의인과관계가부정될수있거나

법질서전체의관점에서살펴볼때사회적상당성을갖추었다고볼수있는경우에는공중송신권침해

에 대한 방조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대판 도 전원합의체



년 형법p.148(2021 SPA p.134)

문제 번 지문 및 해설 전면교체5

저작권침해물링크사이트에서침해게시물에연결되는링크를제공하는경우등과같이

링크 행위자가 정범이 공중송신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그러한 침해

게시물등에연결되는링크를인터넷사이트에영리적 계속적으로게시하는등으로공중

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침해 게시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정도의링크행위를한경우에는침해게시물을공중의이용에제공하는정범의범죄

를 용이하게 하므로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범이 성립한다

해설 대판 도 전원합의체< > 2021.9.9, 2017 19025

각론< Ⅰ권>

년 형법p.180(2021 SPA p.164)

중간 (2)행위 아래 전면교체

행위 침입하는 것

침입이란 않는다대판 도

행 위

주거침입죄에있어서 침입이란 거주자가주거에서누리는사실상의평온상태를해치는행위태

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입 당시 객관적 외형적

으로 드러난행위태양을 기준으로판단함이 원칙이므로 사실상의평온상태를 해치는행위태양

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대체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겠지만 단순히주거에 들

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거주자의 주관적 사정만으로 바로 침입에 해당

한다고볼수는없다 또한외부인이공동거주자중주거내에현재하는거주자로부터현실적인

승낙을받아통상적인출입방법에따라주거에들어간경우라면 특별한사정이없는한사실상

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간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고 있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도 전원합의체

년 형법p.181(2021 SPA p.165)

중간 전면교체

주거자 등의 의사 주거침입죄는 당연하다주거자 등의 동의는 구성요건해당성을 조각

주거자등의의사 거주자가명시적으로출입금지의의사를표시한경우그러한출입금지의의

사에 반하여 주거에 들어간 경우에는 대체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거

주자가명시적으로출입금지의의사를표시하였더라도그러한의사에 전제나배경이있는경우

가있을수 있다 가령거주자가출입이허용되는신분이나자격을 전제로출입허용여부를정

한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출입이 허용되는 신분이나 자격이 있는 사람이

출입한경우에는침입이라고볼수없으나출입이허용되지않는신분이나출입자격이없는경

우에는 침입이라고 볼 수 있다대판 도 전원합의체



년 형법p.182(2021 SPA p.166)

중간 ㉡ 전면교체

복수의 주거자등이존재한 때 복수의 성립한다 대판 도 |남편의 주거침입

죄가 성립한다

복수의 주거자 등이 존재한 때 외부인이 공동거주자의 일부가 부재중에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현실적인승낙을받아통상적인출입방법에따라공동주거에들어간경우라면그것이

부재중인다른거주자의추정적의사에반하는경우에도주거침입죄가성립하지않는다대판

도 전원합의체|피고인이 의부재중에 의처 과혼외성관계간통를가질목적으로( ) ( )

이 열어 준현관출입문을통하여 과 이공동으로거주하는아파트에들어간경우 피고인이 로부터,

현실적인승낙을받아통상적인출입방법에따라주거에들어갔으므로주거의사실상평온상태를해치는행위태

양으로주거에들어간것이아니어서주거에침입한것으로볼수없고 피고인의주거출입이부재중인 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추정되더라도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년 형법p.187(2021 SPA p.170)

확인학습 번 정답 교체12

정답 ×

년 형법p.188(2021 SPA p.171)

문제 번 지문 및 해설 전면교체1

남편의부재중간통의목적으로처의승낙을받고주거에들어간경우주거침입죄가성립

한다

해설< > × 주거침입죄×대판 도 전원합의체( 2021.9.9, 2020 12630 )

년 형법p.190(2021 SPA p.173)

문제 번 해설 및 정답 교체5

× 주거침입죄×대판 도 전원합의체( 2021.9.9, 2020 12630 )

정답< > 5. 5.

년 형법p.192(2021 SPA p.175)

문제 번 해설 및 정답 교체8

대판 도 전원합의체2021.9.9, 2020 12630

정답< > 8. 8.

년 형법 추록p.195(2021 SPA p.177 < >)

문제 번 지문 및 해설14 ㉠ 교체

× × ×

해설< > ㉠ 대판 도 전원합의체2021.9.9, 2020 12630


